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-38호

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｢질서위반행위규제법｣ 제24조의3(과태료의 징수유예 등)에 따라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당사자가 과태

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아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를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

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｢행정절차법｣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

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 

2022년    5월    25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 : 분할납부 취소 통지서 및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2. 공고기간 : 2022. 5. 25. ~ 2022. 6. 8.(15일)

3. 공시송달 대상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

           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605호, ☎ 051-967-1207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분할납부금 체납에 따라 분할납부 취소 통지 및 일괄 납부고지를 하였으나

  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

  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 대상자
생년월일/

법인등록번호
과태료 고지번호 과태료(원) 체납자 주소

1 서상원 1982.09.13. 0178220274100001374 6,518,890
경기 이천시 부발읍

경충대로 2265 번길

2 임정숙 1969.04.08. 0178220274100001375 1,029,000 서울 금천구 독산로 70 길

3 권병철 1980.02.06. 0178220274100001376 5,959,200 경북 구미시 형곡로 39 길

4 권남이 1998.08.05. 0178220274100001377 350,200 경북 경산시 압량읍 대학로 81 길

5 ㈜리치넷 110111-5540*** 0178220274100001378 6,350,000 대구 서구 통학로 49 길



6. 가산금 및 중가산금 등 안내

 가. ｢질서위반행위규제법｣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

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

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중가산금(重加算金)을 추가 고지 징수하

게 됩니다.

 나. 중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중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

때까지 부과됩니다.

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

｢국세징수법｣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

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
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｢질서위반행위규제법｣ 제52조

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

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